
■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[서식 11] 

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

■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

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※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

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.

1.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

○ 조사․수사기관등은 조사․수사 중이거나 조사․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

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.(법 제12조 제1항)

※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․수사를

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.

○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

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｢특정범죄

신고자 등 보호법｣ 제7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.

(법 제11조 제1항)

※ 제7조(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), 제9조(신원관리카드의 열람), 제10조(영상물 촬영),

제11조(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), 제12조(소송진행의 협의 등)

2.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

○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

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

됩니다.(법 제10조 제5항)


